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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026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(안)】

검  토  보  고  서

1. 검토경과

 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1. 11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  나. 위원회 회부일자    : 2025. 12. 10.(수)

  다. 위원회 심사일자    : 2025. 12. 12.(금)

2. 제안이유

  ❍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

확보․관리하기 위해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(안)에 대하여

심의․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  가. 기금조성 현황 (단위: 천원)

2025년도

이월액(A)

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
조성액(A+D)수입(B) 지출(C) 증감(D=B-C)

870,721 148,900 555,000 △406,100 464,621

  나. 수입계획 : 148,900천원

    - 수수료, 과태료수입  : 65,000천원

    - 이자수입            : 10,900천원

    - 보조금(간판개선사업) : 73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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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지출계획 : 555,000천원

    - 사무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15,000천원

    -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시스템 통신료           :  30,000천원

    -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                :  20,000천원

    -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                 :  30,000천원

    - 노후간판 교체 및 신규간판 설치 지원        :  40,000천원

    - 반구시장 간판개선사업                      : 420,000천원

4. 근거법규

  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제13조

  ❍ 「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

  ❍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  ❍ 본 기금 운용 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

의거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

확보․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,

  ❍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, 사업비 편성비율이 54.4%로 기금의 고유목적을

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

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

여 건실한 기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
